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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계발 특별 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

번 호
155

            제안연월일 :  2004.  7.  8.  

                      제  안  자 : 국회운 원장

주  문 
ꠧꠧꠧꠧꠧꠧꠧ

가. 남북 계와 련된 안에 하여 논의하고, 국민  합의를 도출

하며, 남북한간의 교류․ 력증진 등 남북 계의 발 을 한 법

과 제도를 정비하기 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

에 「남북 계발 특별 원회」를 구성한다.  

나. 원수는 30인으로 한다. 

다. 특별 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

제안이유 
ꠧꠧꠧꠧꠧꠧꠧꠧꠧ

  재 남북 계는 북핵다자회담이 진행 이고, 개성공단이 성공

으로 조성되고 있으며, 군사․외교․사회․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남

북교류와 상이 행해지고, 경의선․동해선 도로 연결이 추진되고 있

으며, 북한의 개 ․개방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.

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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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, 남북한이 공

동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다각 인 노력과 지

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 한 북한에 한 경제 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화

해와 력을 한 단계 더 심화․발 시키고, 겨 의 염원인 통일에 한 

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남북 계의 발 을 한 원칙과 규칙을 확립

하고, 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.

 이와 같은 남북 계의 지속  발 을 하여 국민  합의를 도출하

고 남북 계와 련된 안을 논의하고, 남북 계 발 을 한 법과 

제도를 정비하기 하여 「남북 계발 특별 원회」를 구성하려는 

것임.



